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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배포 일시 2022. 8. 5.(금)

담당 부서
자동차정책관

자동차보험팀

책임자 팀  장 조은혜 (044-201-4760)

담당자 사무관 이혜진 (044-201-4872)
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 

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뉴스1 등 8.5(금) >

◈ 교통사고 경상치료시 4주 후 진단서 다시 내도록... 한의협“나쁜 규제”

ㅇ 4주일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 부당하게 제한

□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하여 사회

안전망 역할을하는 의무보험이나, 최근 경상환자*의 불필요한 

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 지출**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
* 상해 12～14등급: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염좌, 3cm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 상처 등

** 부상자수 : (‘16) 163 만명→ (’21) 166만명 / 보험금 : (‘16) 3.3조원 → (‘21) 4.5조원

경상보험금 : (‘16) 1.9조원→ (’21) 3조원 vs 중상보험금 : (‘16) 1.4조원→ (’21) 1.5조원

ㅇ 특히, 단순 염좌 등 경상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없이

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

사례*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
* (부작용 예) 후미충돌(범퍼 30만원)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(500만원)

□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기간* 등을 고려하여 사고

이후 4주 동안은 기본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, 이후 치료가

필요한 경우 진단서만 제출하면 진단서 상 치료기간을 추가로 

보장하는 자동차보험진료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(7.15~8.5) 하였습니다.

* 경상환자 평균진료기간 21.1일(81%가 4주이내 진료 종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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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‘23.1.1에

진료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보험금

누수에 따른 국민 보험료 증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

하겠습니다.


